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〔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(1공구) 건설공사〕

 

□ 점검일시 : 2018.06.11 (월)

□ 조치결과 

◆  점검자 : 박수엽,전용현
 

 

 

지적내용 점검사진
조치일자

조치사진
조치내용

○ 터널 안전

- 시점 터널 Sta 1+480

구간은 숏크리트가 건설

기계에 의하여 파손이

발생된바,

 - 터널 안전을 위하여

보수를 실시하고 건설기

계 운용 시 파손이 발생

되지 않도록 주지 요망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

관한 규칙 제51조(구축

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

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2018.06.12

파손이 발생한 구간 보강
조치 완료 및 장비 운전원
교육 실시

○ 터널 안전

- 시점 터널 갱구부구간

에 설치된락볼트의 고정

상태를 확인하여 조치

요망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

관한 규칙 제51조(구축

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

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2018.06.12

R/B 고정상태 확인 및 들
뜸 이음부분 보강조치 완
료



○ 전도재해 예방

- 카리프트 주변 다단펌

프실 안은 각종 공사용

시설이 주변에 설치되어

있으나 공사용 자재 및

부산물들이 어지럽게 방

치되어 있어 전도등 안

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

정리정돈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

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

방지)

2018.06.12

다단펌프실 자재 정리 및
이동통로 확보 조치 완료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

예방

- 개착구간에서 시행중

인 가시설강재 용접작업

은 불티에 의한 주변 가

연성물질(천막)의 화재

발생 예방을 위하여 불

티확산 방지 조치 요망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

46

   (화재예방 안전시설

및 작업기준)

2018.06.12

용접작업시 천막방향 불
티방지커버 설치 조치 완
료

○ 감전재해 예방

- 카리프트 주변 집수정

구간에 설치된 분전함은

이동통로가 펌프호수에

간섭되어 불안전하게 설

치되어 있고 분전함도

타 시설물과 간섭되어

완전개폐되지 않는 상태

로 되어 있으니 확인 후

보완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

관한 규칙 제303조(전

기 기계,기구의 적정설

치등)

2018.06.12

분전함 주변 전선을 정리
하여 분전함 커버 완전개
폐 확보 완료



○ 기타 안전관리

- 측류팬실 B구간 배수

로 구간에 설치된 안전

시설 중 설치가 미흡한

구간은 보완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

터널-005(배수작업)

2018.06.12

배수로 구간 안전시설물
추가 설치 조치 완료

○ 가설통로 안전

- 막장구간에 설치되어

있는 분전함은 이동식으

로 장비작업구간에 설치

되어 있어 장비와의 접

촉등 안전사고의 우려가

있으니 장비 운전원들이

쉽게 인지할 수 안전시

설 설치 후 관리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

P42(전기기계,기구 사

용시 안전작업기준)

2018.06.12

분전함 라바콘으로 구역
설정 조치 및 델리네이트
설치하여 시인성 확보 조
치 완료


